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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은 일본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충분히 자각해 전체의
w

봉자)라든 인직으로 국민본위 먼본웨으1欄행정Af 주력해야'-함이;-강-

조되 있다. w
.

공무원의 부정을 경계하고, 규율을-바로-잡늰- 일에 대해서는, 일찍

이 주목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해 다

양한 노 력을 해 왔다. 1996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사무차관등의 회의

에서 정부가 실효있는 부정방지와 문제발생을 방지하는데에 適正한

행정집행체제를 확립함과 함께, 각 관청에서는 공무원윤리규정에 따라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추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하도 직원의 부정부패에 대

해서는 이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최근 지방공공단체 일부에서는 출장비 .

' 

접대비등의 잘못된 집

행이 문제가 되어 국민사이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

킬 뿐만 아q라, 행정에 대한 신뢰감마저도 금이 가게 하고 있다.그러

므로 지방공공단체는 공무원윤리 확립과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명심한다.

都道府縣내의 Trn 에

� 

대해서도 신속하게 이 합의를 충분히 알려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아울러 부탁·드린다.

< 別紙 > 
'

.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추젼에 대하

여

< 1996년 12월 19일 사무차관등 회의 합의사항>

오늘날 일본은 각분야에서 냉정한 선택을 수반하는 개혁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아-개혁의 시련을 극복해 보다 좋은 - 21세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일이 불가결하다.
a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일부공무원의 부정이 계속되어 행정 및 공무원

0회져]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 것 정말 퓨갬스러운 일이며,그-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또 한 이런 사태를 가슴 아파하면서도 강한



사명감과 열의로 직무에 매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결의

를 다진다.
w w 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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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콕 농早 1-람 
'

哥자哥아 Ad巷/IA

봉사자임을 새롭게 자각하며, 조 직전체로서도 지금까지 부정부패 방지
- 추진이-적절했었는가, . 부정부패를-실 인은 없었는가를 團 . 圈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 -

-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정부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으며,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체제 확립을 도모하면서,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국먼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추전을 실시하고자

한다.

부정부패에 관여한 직원의 신분 · 퇴직처리등에 대해서는 공무에 대

한 국민신뢰확보 요청과 직원개인의 . 권리존중에 유의하면서 빠른 시

일내에 법적조치를 비롯한 제도 · 운영이라는 면에 걸쳐 검토를 한다.

記

第 공무원윤리규정의 제정등
魯

각 관청에서는 관계업자들의 접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를 방지, 직무의 올바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하의 내용을 포

함한 訓令(앞으로는 「공무원윤리규정」 )을 신속하게 제정하기로

한다. .

또한 각 관청에서는 제정한 공무원윤리규정을 공표함과 함께,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한체등에게 충분히 이해시킨다.

각 관청에서도 해당관청의 공무원윤리규정을 엄수하기 위해 그

후도 정기적으로 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 육을 실시하며,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외에도, 연수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1

0 0 省簡) 직원윤리규정

목적텐 
譽

이 규정은 관계업자들과의 접촉에 관해서 CC省(廳)공직자가

엄수해야. 曾 사항등을 제정함으로써7--직무수행의-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 래할만한 행위는 미연에 방지해, 공

r j



무에 대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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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의 기본적 마음가짐

(1)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자각
-- 모든-공직자는 - 국먼전체-의-봉사자어기 일부의-봉사자- - -

가 아님을 자각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임한다. 공공의 
.

.

이익증젼

을 목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공무의 신용

공직자는 자신의 행동이 공무신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
된

식해 일상행동에 있어서 항상 공사구분을 명확하게 하며, 직무나

그 직위를 사적이익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

또한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

어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의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도

록 명심한다.

3 관계업자와의 접촉에 관한 규제

0) 관계업자의 정의
驛

관계업자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가리老다.

1 해당직원의 직무에 이해관계에 있는 업자 및 개인

( 法人格을 소유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2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계가.없다 하더라도, 부하직원이 사

실상 영향력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자 및 개

인 ( 法人格을 소유하는 자됴 포함bi )

(2) 관계업자와의 접촉에서 금지사항

직원은 관계업자간에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접대를 받는 것 . . . - . . - .
. w

2 식사(파티를 포함) 하는 것 
'

3 유흥(스포츠), 여행을 하는 것

4 轉任, 해외출장등과 관련해 돈을 받는 것
-

- 

-

-

- 

명-절을 
- 

맞이하여 선물을 받는-것-c-널랴--배부되는- 선전광고용.

품은 제외한다)



6 강연, 출판물 寄稿와 관련해 보수를 받는 젓

7 금전( 축의금을 포함) 
, 수표, 상품권등의 증여를 받는 것

寧 

홍 혼'1자7TW댐可아3 硬焉哥1'햄]p
9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役務를 제공받는 것

LL대기-<호3불하지 않은 - 채, 부[ 산2.-물품등의-어의를 받는-것.-

11 미공개주식을 양도받는 것 
- - -

12 지금까지 열거한 것 이외에,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겻

( 사회일반의 접대로서 인정된 차대접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3) 가족관계등 사생활면에서의 행위처리

(2)규정은 가족관계, 개인적인 교 우관계중 직무와 관계엾는 것

에 기초한 사생활면에 관한 것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

(

(4) 빙자행위에 관한 처리

(2)에서 규정한 행위에는 < 산적인 교 제>
.

<사회의 일반적인

예의행위> < 학습회> <강연회>등을 빙자해서 이루어지는 행위
' 

도 포함된다.
暑

(5) (2)의 예외가 되는 경우의 절차

(2)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직무로서 필

요한 회의등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직원은 예

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괴자 할. 경우에는 에서 정한 복무사

무관에게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한다. 어쩔 수 없

는 사정으로 사전에 신 서를 제各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
고

에 조속하게 복무사무관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 예외가 되는 경우의 처리에서는 각 관청에서 구체적사례를

수집해 검토를 실시하는 등, 각 관청별로 연구회를 가진다)

4 관계공익법과의 접촉에 대한 準用

공직자가 설립에 인 · 최.가를 필요로 하는 관계공인법인의 직
원과 접촉할 경우에 대해서는 3의 규정을 準用한다.

5 관공서와의 접촉에 대한 準用 
'

직원이 관공서( 나라의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등
- - - - 의-- 부관겨]기관)의 직원과 접촉하는 - 경-우에-.-국3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것 같은 일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직



무상의 필요성에 고려하면서 3의 규정을 準用한다.

6 위吐키 머 츠.의.등 
編

.

醫

0)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직원의 상사는 복무관리관과 연락해 바로

살정조사를'" 개시함과 
' 

함께, 팔요-에- A랴)d는 
- 

야서 퍽한-총

괄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서를 . . 했다고 의심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그 임

명을 받은 자는 총괄복무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계해

바로 본인에게 사정설명을 요구하고 실정조사를 실시한다.

(3) 3,4 또는 5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부터 사직서제출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직원의 징계

처분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사직의 승

인을 보류해 총괄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계해 필요한

사정조사를 실시한다. .

(4) (2)또는 (3)의 조사결과,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에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쬐는 그 임명을 받은

자는 총괄복무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락을 취해 그 위

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면직, 휴직, 減給 또는 戒告), 훈

고
, 엄중주의,인사관리상 펄요한 처분등을 엄중히 강구한다.

< (3) 및 (4)의 징계처분을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 처분사

례의 검토등을 설시하는 각 관청은. 폭넓은 연구회를 연다>

7 각 관청의 과장이상의 직원에 대한 
.

특별준수 조치

0) 정기적인 조치 ,

각 관청에서 과장 및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반성과 솔선수범을 구하면

서, 아울려 상호간의 주의환거를 촉구한다.

(2) 보직이동시 조치 . - . - . . . -

-

각 관청에서 과장 및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의 보직

이동시 신규자에게 이 규정내용을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

며', 아울려 상호간의 주의환기를 촉구한다.
團

8 공무원윤리규정의 실효확보체제

k X



0) 복무관리직 및 총괄복무관리관 설치

-

- - -
-

- . - - ]-료졍 가춘 붓적브秀들A활m잡으스,w3A 를 거75
위해서 북무관리관과 총괄복무관리관을 둔다.

복무관리관은(적절하게 조직단위로) 둔다.
- - - - - 

촨랄복무-관리관은- (관방장 또는 여-기에-준하는 지-)가 -담당한

다. .

(2) 복무관리자의 임무 
w

.

.

.

복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조직단위)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추진에 관해서, 직원에

게 필요한 조언과 지도를 실시함과 함께, 직원의 상담에 임하는

것

2 직원이 제출한 신고서상황에 · 

대해서 총괄복무관리관에게 보고

함과 함께, 꾈요에 따라 직원의 상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3 기타( 해당조직단위 )에서 이 규정의 철저한 엄수를 도모 하는

것 .

(3) 총괄복무관리관의 임무

총괄복무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唯

1 부정부패방지 추진에 관해서 복무관리관과 밀접한 연계를 꾀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복무관리관에게 조언과 지시를 실시하

는 것 .

2 복무관리관의 보고를 정리해 사무차관등에게 보고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등에 
.

대해 사무차관등에게 보고한
. -가
[-r. 

'

.

3 기타 03省 (廳) 을 통해 이 규정의 철저한 엄수를 도모하는
- 1

섯

第二 예산집행사무, 인 · 허가등에 관한 適표p(h 조 치

각 관청에서 불상사를 근잘하기 위해 각 관청의 실정에 맞추

어 내부의 사무관리 특히 보조금등의 예산집행사무, 인 · 허가사

무등을 적절하게 실시하면서, 다음 내용에 따라 행정의 쇄신강화

를 도모한다.

1 
詞보조금등와 

째점검 
團

唱 -

' 

-

- - -

- - -

각 관청에서 지방공공단체등 사업실시주체를 통한 사업실시



무상의 펼요성에 고 려하면서 3의 규정을 準用한다

6 위반에 대한 처리등
曆 - 曆

團 羅

團 .

. . 隆

夢

團

團 

A

醫

團 團

管

團

團

隆

醫

a

0)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직원의 상사는 복무관리관과 연락해 바로
- -실-정조사를 -개.시함과 함께, 필요-에-따라서는 y[l-셔--정한 - 총

괄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

(2) 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을 위반하 섈위를 회0고 의심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그 임

명을 받은 자는 총괄복무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계해

바로 본인에게 사정셜명을 요구하고 실정조사를 실시한다.

'"

교 .屈,p /밋/猛
처분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사직의 승

인을 보류해 총괄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계해 필요한

사정조사를 실시한다. 
.

(4) (2)또는 (3)의 조사결과,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에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임명을 받은

자는 총괄복무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락을 취해 그 위

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면직, 휴직, 減給 또는 戒告), 훈

고
, 엄중주의,인사관리상. 필요한 처분등을 엄중히 강구한다.

< (3) 및 (4)의 징계처분을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 처분사

례의 검토등을 실시하는 각 관청令 폭넓은 연구회를 연다>

'

, 屈고'"'""근""
각 관청에서 과장 및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반성과 솔선수범을 구하면

서, 아울려 상호간의 주의환기를 촉구한다.

(2) 보직이동시 조치 - . . - . - -

각 관청에서 과장 및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의 보직
團

이동시 신규자에게 이 규정내용을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

며', 아울려 상호간의 주의환기를 촉구한다.

공무원윤리규정의 실효확보체제



0) 복무관리직 및 총괄복무관리관 설치

弔

익 규적)] . A 를 赴론 면.5 그 실흐를 d도 1

위해서 북무관리관과 총괄복무관리관을 둔다.

복무관리관은(적절하게 조직단위로) 둔다.
-3 

놀윽무-관귁-관은 
- 

(관방장 
- 

또는 여기에 준햐 자)가-담당한---

다. . .

(2) 복무관리자의 임무 . w . . .

복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조직단위)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추젼에 관해서, 직원에

게 필요한 조언과 지도를 실시함과 함께, 직원의 상담에 임하는

것 .

2 직원이 제출한 신고서상황에' 대해서 총괄복무관리관에게 보고

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직원의 상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3 기타( 해당조직단위 )에서 이 규정의 철저한 엄수를 도모하는

것 .

(3) 총괄복무관리관의 임무

총괄복무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부정부패방지 추진에 관해서 복무관리관과 밀접한 연계를 꾀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복무관리관에게 조언과 지시를 실시하

는 것 -

2 복무관리관의 보고를 정리해 사무차관등에게 보고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치 에. 
.

대해 사무차관등에게 보 한

w

3 기타 03省 (廳) 을 통해 이 규정의 철저한 엄수를 도모하는

것

第二 예산집행사무, 인 · 허가등에 관한 適표/h 조치

각 관청에서 불상사를 근절하기 - . 위해 각 관청의 실정에 맞추

어 내부의 사무관리 특히 보조금등의 의]샅집행사무, 인 · 허가사

무등을 겨절하게 실시하면서, 다읖 내용에 따라 행정의 쇄신강화

를 
'

도모한다.

1 호조금등의' 재점검 
' 野 習 唱 關 w

각 관청에서 지방공공단체등 사업실시주체를 통한 사업실시



의 適正性을 꾀하기 위해, 소관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기준 및 선정절차등의 재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보조금
團

.

管 . 醫 

團 譽

의 실정에 맞추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시설 .

에 대해서의 교 부결정 현황일람을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 - -강-귄한 - 이-를 위해--보조금適표/(h중앙안락회등 통1적보-연-- - - · -

락 강화를 꾀한다.

c )
1

3

감사 · 조사체제등의 재점검

각 관청에서는 보조금등의 
' 

예산집행사무, 인 · 허가사무등에

관한 종래의 내부감사 · 조사의 체제 · 감사 · 조 사의 실시상황

등을 신속하게 재점검, 그 실효성을 확보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공

표한다.

또한 각 관청은 최근 공무원의 부정을 감안해 국민의 의

혹을 초래하는 일이 엾도록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투명

성을 확보한다. 부정부패의 발생방지 관점에서 년도계획을 작

성하는 등, 감사 · 조사를 실시한다. 
.

행정감찰기능의 활용

각 관청에서 택해진 이런 조치 및 上 d사무등에 관한 감사
· 조사의 실시상황에 대해서는 펄요에 따라 행정감콸기능을

활용한다. w
'

.

醫 團

團

錮


